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양천 제1선거구 신정호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

생각합니다.

□ 현재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생활과제는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 

안정입니다. 하지만, 노후·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서 시행되던 주택

재개발사업의 범위가 시가지로 확대되고, 주거정비 패러다임도 변화

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위한 가용지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

니다.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

저층주거지의 경관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소규모주택정

비 관리지역 내 다세대 주택의 노후·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

수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


□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 

  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노후·불량건축물 

기준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같은 조례 제4조에서 정

하는 바에 따르고,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

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

6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·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

수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

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소규모

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주거환경개선과 원활한 주택공급 확대로 

서울시 주거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

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